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457,077,429 13,712,323

일반회계 379,665,180 11,389,955

특별회계 77,412,249 2,322,367

공기업특별회계 23,576,758 707,303
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,576,758 707,303

기타특별회계 53,835,491 1,615,065

의료급여기금운영 1,509,620 45,289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,484,373 44,531
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43,497 7,305
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5,165,365 154,961
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6,237,672 487,130

농공지구조성사업 2,011,653 60,350
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27,183,311 815,499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941,050천원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1,784,59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

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

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


